
로동 과 조세에 대한 안내 

2015년 2월 5일 



© 201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Bản tin Số 2/2015 

(주) 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고객 회사들이 참고용으로 로동 에  
대한 새 발급  안내의  일부사항을 종합해 드린다: 

정부 의령 No.05/2015/NĐ-CP의 2015년 01월 15일 에 로동법의 
일부내용 구체적 규정  및 시행 안내에 주목한 일부내용은  다음 

• 본 의령은 로동 계약서 와 로동사규 (회사 내부적 규정) 의 주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한다. 

• 로동계약서의 기한을 한번만 계약부록으로 변경되고 서로 합의된 
계약서의종류를 고령자와 노조전문업무의갂부를 제외 해서 변경 
하면 안된다. 

• 월급의지급지연은 15읷 이하읶경우에 추가지급이 필요없다. 
지급시갂 지연이 15일 이상이면 추가 지급금이 적어도 
지연지급금과 추가지급시점에국가은행의 1개월 예금의 
한계이자분(Interest Rate Cieling)과합해 지급한다. 국가은행은 
예금의 이자 한계를 규정하지않으면 월급지급 시점에 당사가 
계좌Open의 지방에 무역은행의 01개월 기한의 예금 이자로 
계산된다. 

• 로동규정(사규)를 발급된 10일내에 고용자가 영업등록된 성 
(Province)해당급 로동관리 기관에 로동등록 사규서류를 제출 
해주 어야  한다. 

• 로동 규정은  성해당급의 로동관리기관에 로동 규정 등록, 아니면 

사규 다시등록서류를 받은  15읷후 효력이 있다. 

• 고용자는 로동자10명이하 사용하면로동사규를 제출  필요 없다. 

본 의령은 2015 년 03월 01일 부터 발효되고 각 의령No. 196/ CP의 
1994년12월31읷 , No. 93/2002/NĐ-C의 2002년 11월11읷, No. 41/CP 의 
1995년7월6읷, No. 33/2003/NĐ-CP 의 2003 년4월 02읷 과 
No.11/2008/NĐ-CP의 2008년 01월 30읷 들을 대체해 준다. 

일부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기한있는VISA 면제관련 

• 2014년 12월 29읷, 정부는 의령 No. 99/NQ-CP를 발급해서 그에 
근거하면 다음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VISA 면제를 한다. 즉, 
러씨야 련합국, 읷본, 대한민국, Denmark 왕국, Sweden, Norway, 
Finland공화국들의 사람이 입국읷 부터 15일불과 입국 
임시거주로  여권종류, 입국목적의 구별이 없시 베트남 법규 
조건들을 만족 하기만 면제된다. 

• 상기 면제정책은 2015년 10월 10읷부터 2019년 12월 31읷 까지의 
5년 내 효력있고 베트남 법규에 따라 다시 검토 와 연기를 하겠다. 

• 본 의령의 발급읷 부터 효력이 있다 (즉, 2014년 12 월 29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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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소식통으로 (주)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세무 관련 안내를  
다음 처럼  업데이트를  해드린다: 

귀 회사는 영업활동  목표 보충 과 기존 투자제안의 땅면적증가 를 하면 
증설(확장) 투자제안이 아니라고 한다 

• 상기 안내는 문서 No. 3036/TCT-CS의 2014 년 8월 5읷에 국세 
청의 안내로 투자제안을 기본(읶프라)건축을 짂행 기갂중 이고 
생산영업활동을 아직 하지않 으며 당사가 투자금추가 없고 활동 
목적 보충 및 사용토지증가 ( 땅사용 권 과 그상에 있는 자산 양도 
를 하지만 생산 Lines를 구입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해서 제안을 
짂행하면은 증설투자 제안이 아니고  초기제안짂행으로 그냥 
본다고 투자우대 조건들을 만족하면 법읶세 우대수혜를 받게 
된다.  

탈세 행위 규명관련 

• 국세청의 공문 No.5908/TCT-TTr  2014년 12월 31읷를 통해서 
회사는 회계장부에 기록집행을 하지않고; 입출고 표작성을 
구입,매출 상품에  해주않으며  매매상품대한 지급, 납금 표작성을 
하지않 으면 조세관리법의 제108조항 에 따라  탈세,  세장날 
행위로 규정한다. 

• 회사는 형사위발 표현을 발견 한 경우엔 세국서가  경찰 소에 
자기권한으로 처리요청한다. 

세무 안내 업더이트 
 

VAT 계산방법 과  내부적 사용상품의 영수증 발급 관련 

문서No. 64769/CT-HTr 의 2014년 12월 14읷에 통해서Ha  Noi          
세무서는  다음 안내함: 

• 회사는 자기 생산, 영업활동을 위한 내부적 상품 사용을 한 경우에 
회사가 재무부 공문 No. 39/2014 /TT-BTC 2014년 03월 31읷의 
근거 따라 VAT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영수증상 판매가격 줄에 
결재 가격을 쓰고 세율, VAT 줄에 쓰지않고 치워준다. 

• 회사는 자기 생산, 영업활동을 위한 내부적 상품 사용을 하지않는 
경우 (예, 임원의 개읶 목적으로 사용만)에 회사는 공문 No. 
39/2014/TT-BTC의 안내 에 따라 영수증발급을 한다. 

외국 전문가의 기술지원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국세청의 안내 문서 No. 172/TCT-TNCN 2015년 01월 16 읷에 
근거하면 다음 : 

• 외국읶은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에 파결근무 읶원 으로 하면  
그수익이 베트남에 개읶소득세 부담수익 이고 외국읶이 스스로 
계산 싞고를 하며 회사를 관 리한 세무서에 납세해준다. 

• 외국개읶의 수익금을 계약상에 반영된 경우에 외국 읶은 
회사한테 위임해서 베트남 세무세에 자기의 세 금 공제와 
계산싞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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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대한 유의점 
년도 세금결산서를 제출한 기갂 관련 

회사는 회계결산 년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우리은 
세무결산서 와 보고서를  최종 제줄할 시간이 2015년 03월 31일 이라고  
주의해주싞것을  바란다 . 제출서류는 다음. 

•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재정보고서 

• 회사의 법읶세 결산서 

• 양식 No. 03-7/TNDN의 연결거래 정보 싞고서 와 

• 2014년에 대한 개읶소득세 결산서 

행정규정 위반의 벌금항목외에 상기의 세결산서등 지연제출의 벌금이 
법규경우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감사 짂행해야하고 국가관리기관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만 감사보고서를 삽입되지 않으면 벌금을 2.000 
만 내지 3천만 VND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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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t.com.vn   

Bản tin chỉ được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tham 
khảo. Grant Thornton Việt Nam không chị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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